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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심사 확대 등 
한국거래소 상장폐지제도 개선 방향 공표 

 

한국거래소는 상장기업의 회생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할 목적으로 금년 11월 이전에 

상장폐지 요건 및 절차를 개선할 예정임을 발표하였습니다(2022. 10. 5. 한국거래소 보도자료 참조).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우선 재무요건 관련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를 실질심사로 전환함으로써(단, 자본전액잠식은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 유지) 과거 재무실적에 근거한 획일적이고 형식적인 상장폐지제도를 변경하여 실질심사를 

통해 미래 기업회생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일부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에 대한 이의신청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상장기업의 정상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향후 관련 상장규정이 개정되면, 주식시장에서의 한계기업 퇴출은 주로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인 감사의견거절 

사유와 거래소의 실질심사를 중심으로 운영됨으로써 거래소의 심사기능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특히, 금번 

실질심사로 전환되는 자본잠식 등 재무요건 관련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와 관계되는 상장기업은 형식적 상장

폐지 절차 미적용으로 즉시 상장폐지되는 대신 개선기간 부여 등 일정한 유예기간을 부여받게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다만, 실질심사 과정에서 해당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해야 하고 해당 사유뿐만 아니라 IPO처럼 영업

지속성, 재무안정성, 경영투명성, 지배구조 등 기업전반을 포괄하는 모든 영역에 걸쳐 상장적격성을 인정받

아야만 상장을 유지할 수 있고, 심사절차도 2년 이상으로 장기화 * 될 수 있으니 달라지는 제도에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각 시장별 구체적인 상장폐지제도 개선 예정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코스닥시장 실질심사 절차) 실질심사 사유발생 → 심의대상 결정 → 기업심사위원회 → 1차 시장위원회 → 이의신청 

→ 2차 시장위원회(전 과정에서 2년 이내 개선기간 부여 가능) 

https://www.jipyong.com/newsletter_alert/221006/img/2022.%2010.%205.%20%ED%95%9C%EA%B5%AD%EA%B1%B0%EB%9E%98%EC%86%8C%20%EB%B3%B4%EB%8F%84%EC%9E%90%EB%A3%8C(%EA%B8%B0%EC%97%85%EB%B6%80%EB%8B%B4%20%EC%99%84%ED%99%94%EC%99%80%20%ED%88%AC%EC%9E%90%EC%9E%90%20%EB%B3%B4%ED%98%B8%EB%A5%BC%20%EC%9C%84%ED%95%9C%20%ED%87%B4%EC%B6%9C%EC%A0%9C%EB%8F%84%20%ED%95%A9%EB%A6%AC%ED%99%94%20%EC%B6%94%EC%A7%8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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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스닥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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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가증권시장 

 

 

 

 

 

 

 

 

 

 

 

 

 

 

상기 상장규정 개정예정 사항이 11월까지 개정되면 12월결산법인의 경우 2022 사업연도부터 적용될 것으로 추정

되므로, 관련 있는 상장기업은 향후 개정사항을 최종 확인하고 사전에 대응방안을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겠

습니다. 

 

 

법무법인(유) 지평 자본시장그룹 

김병률 고문 T. 02-6200-1824   E. briankim@jipyong.com 

이행규 파트너변호사(자본시장그룹장) T. 02-6200-1744   E. hglee@jipyong.com 

장영은 수석전문위원ㆍ공인회계사 T. 02-6200-1859   E. yejang@jipyo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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